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종류 민사소송 법 원 명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가단○○○○○○ [1심] 사건유형 공유재산

원    고 인천광역시 대표자 교육감 피    고 □□□ 외 1명

판결결과 [1심]2020. 11. 24. 원고승 비    고

사건개요

❍ (구)인천.동구 송림동 **-*번지외 4필지는 1963년 토지구획정리사업이후 지분등기를 

통한 매도가 이루어졌는데, 전체 토지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방법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어떤 토지에 대하여 특정부분을 단독 점유하면서도 등기부상 

공유로 되어 있는 소유 형태)가 이루어졌음. 

   이에 교육감이 단독으로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를 실체관계에 

부합하도록 정리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함.

주    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는 10.50/2741 지분에 관하여 2020. 9. 22.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나. 피고 ◎◎◎는 48.58/2741 지분에 관하여 2020. 6. 22.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판결근거

및

결    론

가. 피고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